
[별  4] <개  2017. 11. 6.>

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( 8조 )

1. 공통

구 분 시
가. 시

  (1) 편 시 ○ 용인원에 합  주차장(등  체 시 업만 해당 다)  

장실  갖추어야 다. 다만, 해당 체 시 이 다른 시

과 같  부지에 거나 복합건  내에  경우  

그 다른 시 과 공동  사용 는 주차장  장실이 있

 에는 별도  갖추지 아니   있다.

○ 용인원에 합  탈 실과 시  갖추어야 다. 다

만, 신고 체 시 업( 장업  외 다)과 자동차경주장업

에는 탈 실  신 여 면실    있다.
  (2) 안 시 ○ 체 시 ( 도 원업과 도장업  외 다) 내  조도(照

度)는 「산업 법」에 른 조도 에 맞아야 다.

○ 부상자  자  구 를  실  구 약품  갖추

어야 다. 다만, 신고 체 시 업( 장업  외 다)과 

골 장업에는 실  갖추지 아니   있다.

○  시  갖추어야 다. 

○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   차량  운행 는 경우에는 

「도 통법」 52조에 라 신고  어린이통 버스를 갖

추어야 다. 
  (3) 리시 ○ 등  체 시 업에는 매 소·사 실· 게실 등 그 체

시  지· 리에 요  시  여야 다. 

다만, 리시  복합 용도  시  내 다른 시 과 

공동  사용 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 갖추지 아니  

 있다.
나. 임 시

  (1) 편 시 ○ 람    있다.

○ 체 용품  매·  또는 여    있다. 

○ 계 법 에 라 식당·목욕시 ·매  등 편 시  

  있다( 도 원업과 도장업  외 다).
  (2) 운동시 ○ 등  체 시 업에는 그 체 시  이용 는 데에 지

장이 없는 범 에  그 체 시  외에 다른 종  체

시    있다.

○ 나  체 시  계  또는 시간에 라 체 종목  

달리 여 운 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 시 업  시

에 맞아야 다.

2. 체 시 업  종 별 



  가. 골 장업
구 분 시

시

  ① 운동시 ○ 회원  골 장업  3  이상, 규 골 장업  18

 이상, 일  골 장업  9  이상 18  미만, 간이

골 장업  3  이상 9  미만  골 스를 갖추어야 

다.

○ 각 골 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 사고를 당  험이 

있는 곳  20미  이상  간격  어야 다. 다만, 지

상 일부분이 20미  이상  간격  가 극히 곤란

 경우에는 안 망    있다.

○ 각 골 스에는 티그라운드·페어웨이·그린·러 ·

장애 · 컵 등 경 에 요  시  갖추어야 다.
  ② 리시 ○ 골 스 주변, 러 지역, 토지(切土地)  토지(盛

土地)  경사면 등에는 조경  여야 다.
  나. 스키장업

구 분 시
시

  ① 운동시 ○ 슬 는 이 300미  이상, 폭 30미  이상이어야 

다(지  여건  부득이  경우는 외 다).

○ 평균 경사도가 7도 이 인 보자용 슬 를 1면 이상 

여야 다.

○ 슬  이용에 요  리 트를 여야 다.
  ② 안 시 ○ 슬  내 이용자가 안 사고를 당  험이 있는 곳에

는 안 망과 안 매트를 함께 거나 안 망과 안

매트  어느 나를 여야 다. 이 경우 안 망  

그 높이가 지면에  1.8미  이상, 면 부  1.5미  

이상이어야 고,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 키지 않

도  계 여야 며, 안 매트는 충돌 시 충격  

  있는 품  사용 , 그 께가 50 리미  이

상이어야 다. 안 망과 안 매트  부는 모  면

과 여야 다.

○ 구 차  구조에 사용   있는 상차(雪上車)를 

각각 1  이상 갖추어야 다.

○  시 이용자  안 리에 요  공 장 를 

갖추어야 다.
  ③ 리시 ○ 토지  토지  경사면에는 조경  여야 다. 

  다. 요트장업
구 분 시

시



  ① 운동시 ○ 3척 이상  요트를 갖추어야 다.

○ 요트를 안 게 보   있는 계 장(繫留場) 또는 

요트보 소를 갖추어야 다.
  ② 안 시 ○ 해난구조용  1척 이상  요트장  조망   

있는 감시탑  갖추어야 다.

○ 요트 내에는 승 인원 에  구명 를 갖추어야 

다.

  라. 조 장업  카 장업
구 분 시

시

  ① 운동시 ○ 5척 이상  조 (카 )  갖추어야 다.

○ 면  폭 50미  이상 이 200미  이상이어야 

고, 심  3미  이상이어야 며, 속  시간당 5킬

미  이 여야 다.
  ② 안 시 ○ 조 장(카 장)  용능 에  구명   1척 이

상  구조용 (모 보트)과 조 장(카 장) 체를 조

망   있는 감시탑  갖추어야 다.
  마. 상장업

구 분 시
시

  안 시  ○  외곽에 높이 1미  이상  울타리를 견고 게 

여야 다.
○ 해 냉각매체를 사용 지 않는 시  여야 

다.

  . 자동차경주장업

    1) 2  자동차경주장업
구 분 시

시

  ① 운동시 ○ 트랙  이 400미  이상, 폭 5미  이상이어야 다.

○ 트랙  닥면  포장  곳과 포장 지 아니  곳이 있

어야 다.
  ② 안 시 ○ 트랙  양편에는 폭 3미  이상  안 지 를 여

야 다.

○ 경주장 체를 조망   있는 통 소를 여야 

다.
  ③ 리시 ○ 2  자동차를 리   있는 시  갖추어야 다.

    2) 4  자동차경주장업
구 분 시

시

  ① 운동시 ○ 트랙  이 2킬 미  이상  출 지 과 도착지

이 연결 는 태여야 고, 트랙  폭  11미  

이상 15미  이 여야 며, 출 지 에  첫 번째 곡  



부분 시작지 지는 250미  이상  직 구간이어야 

다.

○ 트랙에는  구간에 걸쳐 차량  동거리를 고 여 

 시계(경주 인 가 진행 향  장애  없이 

트랙이 보이는 거리)가 보 어야 다.

○ 트랙  닥면  포장 또는 포장이어야 다.

○ 트랙  종단 울 (차량진행 향  경사를 말

다)는 르막 20% 이 , 내리막 10% 이 여야 다.

○ 트랙  횡단 울 (차량진행 향 좌우  경사를 말

다)는 직 구간  1.5% 이상 3% 이 , 곡 구간  10% 

이 여야 다.

○ 트랙 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 티미  흰색  

시 여야 다.
  ② 안 시 ○ 출 지  외  트랙  직  부분  트랙  좌우 흰

색  쪽  3미  이상 5미  이  안 지 를 

어야 며, 트랙  곡  부분  다  공식에 른 폭

 안 지 를 어야 다. 다만, 안 지  닥에 

이 25 티미  이상  자갈  는 경우 안 지  

폭  트랙  직  부분  2미  이상, 곡  부분   

공식에 라 산출  폭  2분  1 이상    있다.

    안 지  폭(미 )=(속도)2/300

    ※ 속도  단 는 시간당 킬 미 임
○ 트랙 양편  안 지  쪽 경계 에는 경주 인 차

량이 트랙  이탈 는 경우 안 지  쪽  벗어나

지 아니 고 지   있는 도  직 보 벽(높이 

69 티미  이상이어야 다)  가드 일(2단 이상)이나 

크리트벽  여야 다.

○ 람객과 다른 시  등  경주 인 차량  사고 부

 보 고 경주장 외부 부  단 근  지  

여 직 보 벽 쪽에 3미  내외  간격  고 

높이 1.8미  이상  견고  철망·울타리 등  

여야 다.

○ 경주  안  진행에 요  종합통 소·검차장·

지   신  등  갖추어야 다.

○ 감시탑  트랙  체를 조망   있고 경주 인 차

량이 잘 보이는 곳  트랙  여러 곳에 , 감

시탑 간  간격  직 거리 500미  이 여야 고, 감

시탑 간에는 안  연락   있어야 다.

○ 견인차, 구 차, 소  탑재차  트랙  이상 를 



인   있는 통 차를 각 1  이상 여야 다.

○ 사고 생 시 견인차, 구 차, 소  탑재차 등이 

트랙에 쉽게 근   있도  상도 를 여야 

다.

  사. 승마장업
구 분 시
시

  운동시 ○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  500 곱미  이상이어야 

고,  실외 마장  0.8미  이상  목책(木柵)  

여야 다.

○ 3마리 이상  승마용 말  고, 말  리에 요

 마사(馬舍)를 여야 다.
  아. 종합 체 시 업

구 분 시
1) 시 ○ 해당 체 시 업  시 에 른다.
2) 임 시 ○ 해당 체 시 업  임 시 에 른다.

○ 조 닥면 과 체 단 장  에어 장  운동

용면  합  면  15퍼 트 이  규모  체 리

실[ 조·냉 조· 실(發汗室:  내는 )]  

  있다. 다만, 체 리실  종합 체 시 업  시

이용자만 이용 게 여야 다.
  자. 장업

구 분 시

1) 시

  ① 운동시 ○  이는 0.9미  이상 2.7미  이  고, 

조  벽면에 일  거리  심 시를 여야 다. 

다만, 어린이용·경 용 등  조에 여는 이 

에 르지 아니   있다.

○ 조  조 주변 통  등  닥면  미끄러지지 

아니 는 자재를 사용 여야 다.

○ 도약 를  경우에는 도약  돌출부  단 부분

부  3미  이내  조  심  2.5미  이상

 여야 다.

○ 도약 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 도  여야 다.

○ 도약 부  천장 지  간격이 스 링보드 도약   

높이 7.5미  이상  랫폼 도약 인 경우에는 5미  

이상, 높이 7.5미  이  랫폼 도약 인 경우에는 

3.4미  이상이어야 다.

○  는 여과 식  여야 다.

○ 이 들어 는 과 나가는  는 이 계속

여 도  여야 다.



○ 조 주변 통  폭  1.2미  이상(핸드 일  

는 경우에는 1.2미  미만    있다)  

고, 조 부  외부  경사지도  거나 그  

법  마 여  등이 조  새어 들  없도  

여야 다.

  ② 안 시 ○ 이용자  안  여 조 체를 조망   있는 

감시탑  여야 다. 다만,  등 일  범  

이용자에게만 공 는 장  감시탑  지 아니

  있다.
2) 임 시

  편 시 ○  미끄럼 , 아  어린이용 조를   있

다.
  차. 체 도장업

구 분 시
시

  운동시 ○ 운동 용면  3.3 곱미 당 용인원  1명 이 가 

도  여야 다. 

○ 닥면  운동  생 는 충격  가 가능 게 여

야 다.

○ 해당 종목  운동에 요  구  를 갖추어야 

다.
  카. 골 연습장업

구 분 시
1) 시

  ① 운동시 ○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요  타  갖추거나, 실외 연

습에 요  2  이  골 스(각  부지면  1

만3천 곱미  이 이어야 다) 또는 18  이  칭

연습용 스(각 칭연습용 스  폭과 이는 100미  

이 이어야 다)를 갖추어야 다. 다만, 타구  원리를 

용  연습 또는 습이 아닌 별도  락·게임 등  

  있는 타  여 는 아니 다.

○ 타  간  간격이 2.5미  이상이어야 며, 타  주

변에는 이용자가 연습  여 르는 골 채에 벽

면·천장과 그 에 다른  등이 부 지 아니 도

 

  ② 안 시

  충분  공간이 있어야 다.

○ 연습  타구에 여 안 사고가 생 지 않도  그

·보 망 등  여야 다. 다만, 실외 골 연습

장    지 상 안 사고  험이 없는 경우

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

2) 임 시

  운동시

○ 연습이나 습에 요  를   있다.

○ 2  이  퍼 연습용 그린    있다. 다만, 

퍼  원리를 용 여 골 연습이 아닌 별도  락·

게임 등    있는 그린  여 는 아니 다.

  타. 체 단 장업
구 분 시

시

  운동시 ○ 닥면  운동  생 는 충격    있어야 

다.

○ 신장 ·체  등 요  구를 갖추어야 다.

  . 당구장업
구 분 시

시

  운동시 ○ 당구  1 당 16 곱미  이상  면  보 여야 

다.

  . 썰매장업
구 분 시

시

  ① 운동시 ○ 슬  규모에  썰매   또는 살포 (자

연  이용   있는 지역만 해당 다) 등  갖추어야 

다.

  ② 안 시 ○ 슬  가장자리에는 안 망과 안 매트를 여

야 다.

  거. 도 원업  도장업
구 분 시

시

  운동시 ○ 도 원업  닥면 이 66 곱미  이상이어야 며, 

도장업  특별시  역시  경우에는 330 곱미  이

상, 그 외  지역  경우에는 231 곱미  이상이어야 

다.

○ 소  지에 합  시  여 소리가  새

어 나가지 아니 도  여야 다.

○ 닥  목재마루  고 마루 에 침  어 탄

이 있게 여야 다.

○ 도 원업과 도장업  사용 고 있는 건축  용

도가 「건축법 시행 」 별  1  용도별 건축  종



에 합 여야 고, 그 에 「건축법」  「국토  계

획  이용에  법 」에 합  이어야 다.

○ 운동시  사 실 등 다른 용도  시 과 히 구획

어야 다.

○ 업소 내  조도는 도 원업  100럭스 이상, 도장

업  30럭스 이상 어야 며, 조명  를 조 는 

장 를 여 는 아니 다.


